
000이 잔여지의 가치하락이 예상되므로 이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,

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일부 취득됨으로 인

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

가격에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

다.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, 가치하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

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
